
운용요령, 부적합시처리기준, 안전기준 개정 요약

<의견회신: KTL 최규식 선임 / kskwrc@ktl.re.kr>

□ 개요

ㅇ 안전기준 통합* 제정에 따라 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”

및 “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”의 검사항목 일치화

* KC 60065(9번군) + K 60950-1 및 22(10번군) ⇒ KC 62368-1(통합)

□ 개정 내용(별첨 참조)

ㅇ (운용요령) 검사항목 일치화 및 안전기준 제·개정 현황 반영

< 개정 항목 >
구분 항목

별표19 자체검사의 제품검사 항목 “자. 정보·통신·사무기기”

별표22 수입 중고전기용품 안전검사 항목 “9. 오디오·비디오 응용기기”, “10. 정보·통신·사무기기”

별표25

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
제정: KC 62368-1 / 폐지: KC 60065, K 60950-1, K 60950-22
수정*: (일체형세탁기·건조기) KC 60335-2-43 → KC 60335-2-11
삭제*: (의류관리기) KC 60335-2-40

부칙
(1년 병행)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자체검사의 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) 안전기준 K 60950-1, K 60950-22 폐지 전
해당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인증된 전기용품은 별표 19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에도
불구하고 2022년 00월 0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* 전기기기(7번군) 안전기준 현황 오기사항에 대해 현실화

ㅇ (부적합시 처리기준) 결함 구분을 위한 검사항목 일치화

< 개정 항목 >
항목

9. 오디오·비디오 응용기기 10. 정보·통신·사무기기

부칙 (1년 병행)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안전기준 KC 60065, K 60950-1, K 60950-22 폐지 전 해당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
인증,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되어 출고 또는 통관된 전기용품은 제9호 및 제10호의
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ㅇ (안전기준) IEC 62368-1에 부합화한 KC 62368-1 제정

-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, 기존 KC 60065, K 60950-1, K 60950-22와

병행적용(1년) 후 기존 안전기준 폐지


